
 

 

 

2021년에 캐나다 장로교회는 2021 청원 1호와 2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회와 신도들의 인종 차별적이고 소외시키는 행동과 말, 태도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회가 초래한 피해를 인정하여, 치유 지원을 돕기 위해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기금은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서 인종 차별과 소외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 치료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다양한 방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과거에 받은 상담이나 심리 치료로 발생한 비용 상환 및/또는 B) 진행 중인 또는 새로운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서 인종 차별과 소외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기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캐나다 장로교회 안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입혔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금 요청은 누가 심의하나요? 
 
요청서는 소위원회에서 즉시 고려될 것입니다. 요청서 제출에 연간이나 분기별 기한은 없습니다. 모든 

요청서는 엄격하게 기밀이 유지됩니다. 심의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생명 선교국 사무총장, 총회 서기로 

구성됩니다. 심의 위원회의 업무는 기밀이며 최초의 요청서를 받은 사람이  관련된 세부 사항 만을 3인 심사 

위원회와 공유합니다. 이 절차와 그 구성에 대한 질문은 기금 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한 구성원과 이야기할 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지만 교단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기를 꺼리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 심의 위원회의 한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제3자는 가족이나 친구, 목사, 교회 장로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는 제3자에게 기금에 대해 문의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청서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기금에 대해 문의하거나 지원 요청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1-800-619-7301로 전화하여 다음의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 Dr. Allyson Car (Associate Secretary, Justice Ministries) ext. 322; 

- The Rev. Ian Ross-McDonald (General Secretary, Life and Mission Agency) ext. 289; 

- The Rev. Victor Kim (Principal Clerk, General Assembly) ext. 227. 

 

 

 

 

 

 

 

  



  

 

교회 내의 인종 차별적이고 소외시키는 행동과 말, 태도로 입힌 피해에 대한 대응 
 
배경 
 
2021년에 캐나다 장로교회는 2021 청원 1호와 2호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장로교회 안에서 인종 차별적이고 소외시키는 행동과 말, 태도로 피해를 입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회가 초래한 피해를 인정하여, 치유 지원을 돕기 위해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누가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 문의하거나 재정 지원을 요청하려면 전화나 이메일로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Dr. Allyson Carr, Associate Secretary for Justice Ministries: acarr@presbyterian.ca, 1-800-619-7301, ext. 

322 (temporary), 

- The Rev. Victor Kim Principal Clerk, General Assembly: vkim@presbyterian.ca, 1-800-619-7301, ext. 227, 

- The Rev. Ian Ross-McDonald General Secretary, Life and Mission Agency: imcdonald@presbyterian.ca, 1-

800-619-7301 ext. 289. 

 

자주하는 질문  
 
기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기금은 캐나다 장로교회 안에서 인종 차별적이고 소외시키는 행동과 말, 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한 심리 치료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기금의 목적상 "캐나다 장로교회"는 교단과 관련된 예배 사역, 교회 법원, 대학, 캠프, 

피정 센터 및 기타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소유의 교회나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캐나다 장로교회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신도 또는 신봉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서는 다음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받은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의해 발생한 비용 상환 및/또는 

-  진행 중인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비용 지급. 

 

이 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다양한 방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상담을 위한 기금은 

주에서 규정한 기준과 대학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치료사에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교회 내의 인종 차별적이고 소외시키는 행동과 말, 태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재정 지원의 고려 

대상 자격이 됩니다. 기금에 대해 문의하는 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교회 내의 행동과 말, 

태도가 어떻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요청 액은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기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은 치료받고 싶은 전문가의 시간당 

요금과 치료가 필요한 예상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금 요청은 누가 심의하나요? 
 
요청은 소심의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요청서 제출에 연간이나 분기별 기한은 없습니다. 모든 

요청서는 엄격하게 기밀이 유지됩니다. 심의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생명 선교국 사무총장, 총회 사무국 

서기로 구성됩니다. 심의 위원회의 업무는 기밀이며 최초 요청서를 받은 사람이 관련된 세부 정보 만을 전체 

심의 위원회와 공유합니다. 이 절차와 그 구성에 대한 질문은 기금 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한 구성원과 

이야기할 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지만 교단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기를 꺼리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해를 입은 사람들은 교회의 전국 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 심의 위원회의 한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제3자는 가족이나 친구, 목사, 교회 장로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는 제3자에게 기금에 대해 문의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을 요청할 때 개인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공개되는 정보의 양은 기금을 요청하는 개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접수시 대화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겪은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 피해에 대한 

설명에는 사건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다른 

당사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밝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금 요청액, 그리고 

-  기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여기에는 보통 지원 계획을 요청하는 사람이 치료받을 전문가의 

시간당 요금과 치료의 일환으로 자신이 선택한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를 얼마나 자주 만날 

계획인지에 대한 예상 횟수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듣는 정보 또한 교회 내에서의 인종 차별과 소외화를 줄이고 그 영향을 다루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은 교회의 괴롭힘 정책에 의거한 불만 제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프로그램은 괴롭힘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캐나다 장로교회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상담사가 아직 없는 경우에도 개인이 기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예. 재정 지원은 상담이 시작될 때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